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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
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(협의)을 고시합니다.

2024 년 4 월 25일

통  계  청  장

1. 통계의 명칭 : 군산시사회조사
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712003호 [2008. 03. 31.]

4.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: 2024. 4. 9.

5.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: 

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

조사기간
(기준시점)

2023. 4. 11. ~ 4. 26.

 (2023. 4. 11. 0시 기준)

2024. 4. 12. ~ 5. 3.

 (2024. 4. 12. 0시 기준)

작성주기 및 「전북특별자치도사회조사」 

일정에 맞춰 조사일정 조정

조사항목

◎ (2022년) 전체 84개 항목 

 

• 일반사항: 8개 항목 

• 공통항목: 5개 부문 56개 항목 

 - 가구‧가족(16), 소득·소비(12),

   고용·노사(7), 복지(9), 사회참여(12)

• 특성항목: 20개 항목

◎ (2024년) 전체 92개 항목 

 ※ 삭제(14), 신규(22), 변경(36), 유지(34)

• 일반사항: 8개 항목 

• 공통항목: 5개 부문 59개 항목 

 - 가구 ‧가족(18), 소득·소비(12),

   고용·노사(7), 복지(9), 사회참여(13)

• 특성항목: 17개 항목

• 군산시 특성항목: 8개 항목

- 공통항목 및 특성항목 표준화, 군산시 

특성항목 반영 등에 따른 항목변경

- 정책관련 필요성, 결과자료의 활용 

측면을 고려한 항목변경

 ※ 공통항목 11개 부문 격년 조사

    (짝수 해 5개 부문 조사)

 

◎ 통계청 고시 제 2024 -180호


